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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
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. 6. 29.(목) 

전자여행허가(K-ETA) 이용자 편의성 개선
-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(2년 → 3년) 

- 청소년(17세 이하)과 고령자(65세 이상)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□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 

전자여행허가(K-ETA)*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, 오는 7월 3일(월)

부터 △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(2년 → 3년)하고 △ 청소년(17세 

이하)과 고령자(65세 이상)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*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(112개)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

전에 전자여행허가(K-ETA)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

(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)

  ㅇ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

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. 

  ㅇ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(17세 이하)과 고령자(65세 

이상)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, 입국

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

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- 2 -

□ 금번 조치로,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

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, 특히 청소년, 고령자들은 전자

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

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, 

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 6개 언어*를 추가하고,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

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

향상시킨 바 있습니다.

* 일본어, 태국어, 중국어(번체), 스페인어, 프랑스어, 말레이어

□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여행

허가가 외국인의 입국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
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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